
 

『외화 다통화 예금』 개정대비표 

 

1. 개정시행일 : 2016. 07. 22 

2. 개정내용:  

개정 전 개정 후 비고 

 

 

제 1조 ~제 4조 기재생략  

 

제 5조  

① 기재생략  

② 이 예금의 이자계산은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

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입금일 당

시 영업점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.  

 

 

 

제 6조~제 7조 기재생략  

 

 

 

제 1조 ~제 4조 기재생략  

 

제 5조  

① 기재생략  

②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

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

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영업점 및 

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

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 

 

제 6조~제 7조 기재생략  

 

 

 

 

 

 

적용 이자율  

표현 명확화  

(외화예금거래 기본약

관 이자항목과 동일하

게 적용) 

 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비적용  

   


